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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tform delivery workers are exposed to multiple occupational hazards, and their health risks have been reported. 
Howev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rovides only limited protection for platform delivery workers 
in the contex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OHS). This study explores the practical difficulties of applying the 
current OHS system to platform delivery work across four domains. First, regarding OHS responsibility, the current 
system assigns preventive duties to a single employer, whereas platform delivery workers' risks are produced 
through interactions among multiple actors. This mismatch complicates the specification of the responsible party 
for OHS prevention. Second, regarding the regulatory scope, the current system concentrates on bounded 
workplaces defined by physical boundaries and thus fails to encompass risks arising in external public spaces (e.g., 
roads and intersections) and digital work environments (e.g., algorithmic penalties and promotions). Third, 
regarding participation and rights, althoug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pecifies procedural 
safeguards, the characteristics of platform delivery work constrain their practical implementation. Fourth, 
regarding feedback systems, post-accident procedures are designed around single employers and physically 
bounded workplaces, and the opacity of algorithmic data interrupts feedback loops from compensation to 
preventive action. Consequently, the current OHS system is structurally mismatched with platform delivery work, 
reducing its effectiveness for preventing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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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

플랫폼 배달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주문, 배차, 

정산 등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일이며, 플랫폼 배달노동자

는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고 도로, 건물, 상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을 이동하여 고객에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

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디지털 노동플랫폼이 

전세계적으로 5배 증가했으며 이 중 배달 부문 플랫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을 보고하였다(ILO, 2021). 유럽

연합에서도 2022년 제조업분야 노동자와 비슷한 숫자인 

2천8백만 명이 플랫폼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이들 중 24%

가 배달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European 

Council, 2025). 

한국에서는 2020년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플랫폼이 노동의 대가를 중개하는 등의 조건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정의하였다(Jang, 2020; Presidential Jobs 

Commission, 2020). 이 정의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

에서는 2021년부터 15~69세 인구 5만명을 표본 추출

하여 플랫폼 종사자 규모 추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포함된 플랫폼 운송종사

자는 50만명으로 전체 플랫폼 종사자의 76.0%를 차지

했다(Kim et al., 2021). 이후 플랫폼 운송종사자 숫자

는 2022년 51만명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49만명으

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플랫폼 종사자의 

5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Park et al., 2023).

선행연구는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물리적･사회심리적･
조직적 유해요인에 노출됨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물리적 

유해요인으로는 전신진동, 소음, 고온/저온, 매연/분진, 

미끄러운 노면, 낮은 조도 등이 있으며 이 유해요인들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

동자들의 근골격계 부담을 높이고 교통사고, 낙상 위험 

또한 증가시킨다(Jang et al., 2021; Jeong et al., 

2023; Choi et al., 2024). 사회심리적 유해요인으로는 

배달 중 고객응대 과정에서의 민원, 폭력 등이 있으며 이 

유해요인들과 관련하여 2021년 플랫폼 배달노동자 25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39.2%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확인된 바 있다

(Kim et al., 2019; Jang, 2021). 조직적 유해요인으로

는 알고리즘 배차, 평점, 패널티, 프로모션 등이 있으며 

이 유해요인들이 플랫폼 배달노동 현장에서의 시간관리

와 결합해 운전 중 앱조작 및 전방 주시 분산과 악천후 

운행을 유인하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다(Choi 

et al., 2024; Lee et al., 2025).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상 유해요인은 플랫폼 배달노

동자의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여러 실증연구를 통해 드러

난다. 2021년 전업 플랫폼이동노동자 조사(n=500)에서

는 17.2%가 최근 1년간 신체불편감을 보고했으며 이 

중 근골격계 통증이 68.8%로 가장 많았다(Jang et al., 

2021). 2021-2022년에 진행된 울산광역시 플랫폼 배

달노동자(n=64)조사에서도 상지(70.3%), 하지(62.5%)

의 통증과 함께 수면장애(57.8%)와 우울증상(59.4%)이 

확인되었다(Jeong et al., 2023). 2021년 플랫폼 배달

노동자 대상으로 진행된 특수건강진단에서는 이상지질

혈증 32%, 고혈압 조치 필요 13%, 대사증후군 29%가 

관찰되어 대사질환 및 심혈관 위험 또한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Jang et al., 2021). 일부 연구에서는 플랫

폼 배달노동자의 흡연, 야식, 불규칙한 식사, 취침 전 

음주와 같은 불건강행동과 낮은 건강검진 수검율을 보

고하였다(Jang et al., 2021; Jeong et al., 2023; Lee 

et al., 2025).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건강문제와 낮은 의료접근성

에 더불어 이들의 안전사고 지표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562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서 배달 중 사고경험은 46.6%인 것으로 나타났다

(MoEL, 2021). 최근 국회가 받은 근로복지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은 플랫폼 배달 기업으로 2024년 기

준 해당 플랫폼 배달기업의 산재 발생 건수는 2070건

으로 2위(725건), 3위(646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Nam, 2025). 산업재해 사망자 통계에서도 2022년 

대비 2023년의 전체 사고사망자 숫자는 감소했음에도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포함된 ‘운수 창고 통신업’의 사

고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원인별 통계에서는 산업

재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사

업장 외 교통사고’가 포함되었다(MoEL, 2023; 2024; 

2025a). 

이처럼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다양한 층위에서 직업성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건강위험이 보고되고 있지만 산업

안전보건제도는 이들이 겪는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과거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하나의 사업장

에 전속된 경우에만 산재보험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었

던 법적 한계로 인해 산재보험제도의 실질적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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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였던 대상이었다(Lee et al., 2020). 그러나 2021

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가 개선되어 일

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었

다. 2023년 7월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전속성 

요건이 폐지(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폐기하

고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됨에 따라 플랫폼 배달노

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완화되었

다. 산업안전보건법도 2019년 전부개정을 통해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 관한 안전 및 보건 조치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게 제한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제672조, 제673조에서 정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에 대한 플랫폼의 안전보건조치는 플랫폼 가입 

단계에 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정도만이 구체

적이고,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 관련 사항에 대한 정기

고지의무, 과도한 배달시간의 제한금지의무 등은 선언

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2021년 고용노동부가 

전국 17개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을 실시했을 때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은 플랫폼 최초 

등록 시 면허 및 안전모 보유 미확인이었다(MoEL, 2021).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자,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포

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의 산업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MoEL, 2025b). 본 

대책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온 

현행 법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제

시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의 작업환경과 위험에 대한 

검토 없이 적용 범위만 확대할 경우 제도적 부정합이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체계가 플랫폼 배달노동에서 실

질적 보호장치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의 확대 적용을 넘어선 예

1)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재예방과 보상 체계를 
통일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구산재보험법상 사용되었던 ′특수형
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와 그 기준을 사용한 것이다.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현재 산재보험법에서는 더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는 여전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속성, 
노무제공의 비대체성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산재예방이 보상에 
선행하는 법제 체계의 논리상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가 더 넓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재는 보상법제인 
산재보험법의 노무제공자 범위가 더 넓어진 결과가 된 것이다. 

방체계작동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도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실증연구 결과를 통해 제도적 부

정합 지점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보호를 받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행 산업안전보건체계 속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직

업적 유해요인 관리에 대해 1)책임주체, 2)규제의 적용

범위, 3)참여와 권리, 4)산업보건체계의 환류 네가지 영

역을 기준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산업보건 책임주체: 사용자성의 공백과 책임배분의 
불일치

현행 산업안전보건체계는 근로자-사업주-사업장의 단

일 지배 관리 체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산업재해 

예방의 1차 의무 주체는 ‘사업주’이다. 구체적으로 산업

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로 하여금 “업무로 인한 유

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

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동일법 제38조, 제39조를 통해 

사업주에게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의무

가 주어진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

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들을 고려하여 재해예방 인

력 및 예산 투입,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

행”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플랫폼 배달노동의 경우 산업재해예방 1차 의

무를 ‘하나의 플랫폼 기업 사업주’로 단일화하기 어렵

다. 플랫폼 노동의 운영 과정은 플랫폼을 포함한 최소 

두 집단 이상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Schmidt, 2017). 예를 들어 음식배달플랫폼 노동자

의 경우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주, 배달대행업주, 음식점 사

업주 등 다수사업자와 노동관계가 존재한다(Park, 2025). 

이러한 다중주체의 통제 속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의 근

무방식과 규칙이 결정되고 직업적 위험요인이 발생한

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배달플랫폼 종사자 5626명을 

조사한 결과 86.3%가 플랫폼, 음식점주, 주문고객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빠른 배달요구를 경험했으며, 재촉군

의 사고 경험은 50.3%로 비재촉군(23.0%)에 비해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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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높았다(MoEL, 2021). 또한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사업주가 아닌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도 받고 있는데, 

Choi et al.(2024)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811명 설문조

사와 현장 관찰을 통해 플랫폼 알고리즘과 직업관련성 

간의 위험을 확인하였고, 주행 중 앱 조작으로 인한 전

방 주시 어려움, 악천후 운행 프로모션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하였다.

하지만 사업장 내부 단일 사업자를 상정하고 설계된 

현 제도에서는 플랫폼, 가맹점 등 실질 통제 주체가 법

률상 사업주로 특정되기 어렵기에 사용자성 인정 또한 

쉽지 않다(Park, 2025). 이에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

육 등 노동자 안전보건위험 예방 의무를 가진 법적 책

임 주체가 모호해진다. 2021년에 도입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제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넓힐 수는 있지만, 건강검진 시행 

및 사후조치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여 이 결과

가 알고리즘 개선 등과 같은 실제 위험과 관계되었다고 

알려진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KOSHA, 2021).

플랫폼 노동 산업안전보건 책임 주체 문제 해결을 위

해서는 예방의무의 주체를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와 영향력 관계에 적용되도록 하는 규범

이 필요하다. 이 규정을 명시적으로 채택한 사례가 호

주의 Workplace Health and Safety Act 2011(WHS)

이다. 호주 WHS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

(person conducting a business or an undertaking)’ 

개념을 도입하여 전통적 고용관계 밖의 지배, 영향력을 

가진 주체에게도 안전보건의 1차적 의무를 부과하였다

(Australia 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2024; David & Ben, 2024). 이 개념은 플랫폼 노동

과 같은 다중 주체 환경에서 공동 의무자의 협력, 조정 

의무를 의미하며 이 개념이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 적

용될 때 플랫폼 기업의 안전보건의무를 법적으로 명시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통제 주체와 법적 의무주체 간

의 제도적인 부정합으로 인해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산

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안전보건위

험 예방의 주체와 개선 책임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백은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

방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배달노

동자에게 통제적 권한을 가진 다양한 주체에게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과 예방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2. 산업보건 규제의 적용범위: 사업장 경계 밖 위험관리 
부재
한국 산업안전보건체계에서 예방조치와 점검의 적용 

단위는 ‘사업주가 지배하고 관리하는 사업장’이다.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는 사업주가 보건에 관한 기

술적인 사항을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하는 보건관리자

를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도록 하는데, 여러 사업장에 

한 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

이 동일 자치구에 위치하고 사업장 간 경계가 15킬로미

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서는 ‘도급인의 사업장’

에서 관계수급인 혹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경우에 도급인의 사업자가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도

록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건강

진단과 사후관리,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과 같은 노

동환경의 주요 관리제도가 경계가 있는 물리적 사업장

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플랫폼 배달노동의 유해요인은 단일 사업장이 

아닌 넓은 범위의 도시 인프라에 존재하며 디지털 환경

도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다. 도로, 교차로, 

주차장, 건물 계단이나 복도 등 외부공간에서 전신진동, 

소음, 고온/저온, 매연과 분진, 젖은 노면, 낮은 조도 등

에 노출되는 것이 플랫폼 배달노동의 직업유해요인으로 

보고되고, 특히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배달노동는 위와 

같은 유해요인에 더 크게 노출되고 있다(Jang et al., 

2021; Jeong et al., 2023; Choi et al., 2024). 고용

노동부가 플랫폼 배달노동자 5626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조사에서 참여자들의 12.7%가 배달 중 교통사고 원

인으로 기상 요인이라고 응답했다(MoEL, 2021). 플랫

폼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는 도로 및 

야외 기상조건 이 외에도 앱 조작, 재촉, 프로모션이 시

선 분산과 속도 압박을 야기한다는 점을 제시한다(Jang 

et al., 2021; Choi et al., 2024; Lee et al., 2025). 

이처럼 플랫폼 배달노동은 광범위한 도시 인프라와 디

지털 플랫폼 환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산업

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는 사업장 내부 중심으로 구성되

어 있다. 따라서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규제의 적용범위 

차이로 인한 부정합으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건

강진단과 세부적인 산업보건예방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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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보건활동의 

적용 단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단일 사업장 중심에

서 벗어나 플랫폼 배달노동이 실제 이루어지는 장소와 

자동화된 알고리즘과 같은 디지털 작업장을 함께 포괄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구체

적인 예로 위험성 평가 개선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국내

에서 일부 플랫폼 배달노동자와 산업안전보건전문가가 

참여해 플랫폼 배달노동 위험성평가를 시범적으로 시행

한 바 있다. 그 결과 도로, 앱 규칙 등이 핵심 위험원으

로 도출되었지만 제도적 부정합으로 인해 평가이후 실

질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기 어려웠다(Choi et al., 

2024). 향후에는 위험성평가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노동

자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모두 위험성 

평가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도로를 포함한 물리적 환

경과 알고리즘과 같은 디지털 환경을 함께 점검하고 개

선할 수 있는 확장된 단위에서 직업성 유해요인을 찾아

내고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플랫폼 배달노동 규제 적용 범위 확장과 관련해 미국 

뉴욕의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다. 뉴욕에서는 플랫폼 

배달 노동을 한정된 사업장이 아니라 도시 전역을 작업

공간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확장하여 해당 노

동의 이해당사자 협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수료, 노

동시간, 안전 관련 규칙을 도시 인프라 정책과 연계하

여 다룬다. 실제로 뉴욕시에서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들

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

며, 도로 시설과 관련해서는 오래된 신문 가판대 등을 

이용해서 플랫폼 음식배달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이나 전

기자전거 충전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NYC, 2022; 

NYC DCWP, 2023). 

결과적으로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규제 적용범위를 사

업장 경계에서 전반적인 도시의 공간과 디지털 규칙으

로 확장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제도에서 플랫폼 배달노

동의 위험 요인을 드러내고 예방하는 것이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다. 

3. 산업보건체계 참여와 권리: 노동자 참여의 실효성 부족
한국 산업안전보건체계는 모든 과정에서의 노동자 참

여와 권리를 명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서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

당위원회 구성을 근로자･사용자 위원 동수로 구성하도

록 규정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는 위험

성평가 계획과 실시에 근로자 참여를 명시하며 동법 제

52조는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와 대피 권리와 함께 해

당 권리 행사시 불이익 금지를 보장한다. 이 외에도 안

전보건교육, 보호구 제공, 휴게시설 설치 등의 산업안전

보건 규정은 현장 노동자 참여절차와 노동자의 권리보

호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배달노동에서는 법적 규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행사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 플랫폼 배달

노동은 매우 다양한 주체가 노동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

에 위원회 위원으로 누가 참여해야 할지 부터 논란이 

되며 노동이 사업장을 넘어서 외부공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어떤 범위에서 어떤 위험을 의제로 삼을지도 모

호하다. 선행연구에서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다수는 진

동, 소음, 매연, 고온/저온, 미끄러움 등 사업장 외부요

인과 플랫폼 알고리즘 규칙이 결합된 위험을 보고한다

(Jang et al.,2021; Jeong et al., 2023; Choi et 

al.,2024) 하지만 위원회 구성의 모호함으로 인한 의사

결정 주체의 불확실성과 물리적 사업장 중심의 기존 위

험관리 체계는 플랫폼 배달노동의 알고리즘과 외부 환

경이 결합된 산업안전보건 위험요소가 공식적으로 논의

되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또한 노동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는 법적으로 보장된 작업중지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는 급박한 위험시 작업

을 중지하고 대피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동시에 

정당하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

을 것도 함께 명시한다. 하지만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경우 배달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경우 평점 하락, 배차 

우선순위 저하 등 사실상의 플랫폼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보고가 다수 제시되어 있기에 위험상황에서

의 작업중지가 곧 수입감소나 향후 배차 불이익으로 연

결된다(Park, 2021; Lee et al., 2025). 비슷한 맥락에

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고객 폭언

이나 폭행에 대한 대응, 휴게시설, 보호구 지급 및 관

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점에서의 노동자 권리는 플

랫폼 배달노동자에게 적용과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경험

하는 폭언과 협박은 높은 빈도로 보고되지만 사후 보

호나 회복 지원은 제한적이며 이 외에도 실질적인 휴

게시설이나 보호구는 노동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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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MoEL, 2021; Lee et 

al., 2025). 결과적으로 현행법에는 노동자 참여 절차

와 노동자 권리 행사를 상세히 규정하지만 앞 영역에

서 언급한 책임 주체의 불일치와 규제 적용범위의 부

정합으로 인해 노동자 참여와 권리 규정의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의사결정에 노동자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자체

를 플랫폼 노동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는 시도가 있다.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법

에 편입하는 대신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 대표와의 사회

적대화를 법제화하여 임금, 배차 등과 산업안전보건 관

련 의제를 해당 사회적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였다(Kim, 2025). 

결과적으로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형식상 산업안전보

건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앞서 지적한 책

임주체와 적용범위의 제도 부정합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 참여와 권리 확보는 어려울 수 있다. 이

를 줄이기 위해서 플랫폼 배달노동 맥락에 적합한 노동

자의 실질적 참여와 권리 보장 구조가 가능한 방안이 

모색되고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2008년에 비

준한 제155호 산업안전보건과 직업환경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the Working Environment)2)은 국

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경제활동 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산업

재해예방 책임의 중심을 사업주에게 두면서도 노동자의 

참여를 결합하고 있다(Park, 2024). 특히 본 협약에서

는 노동자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사용자와 협력

하는 주체로 명시한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4. 산업보건체계 환류: 사고 후 대응체계의 부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이후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후절

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

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

2) 2022년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의 결
의로 1998년 「ILO 기본원칙 및 권리 선언」이 개정되면서, “안전하
고 건강한 작업환경(a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이 다섯 번째 기본원칙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두 개의 산업안전보건 
협약(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 및 제187호 산업안전보건증진체
계에 관한 협약)이 새롭게 “핵심협약(기본협약)” 지위를 부여받았
다. 한국은 두 협약 모두 2008년에 비준하였다.

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할 의무”를 명시

하고 있으며, 사망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

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54

조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지

체 없이 전화, 팩스 등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한다.

2023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이후 노

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신청, 승인, 유족급여 통계가 빠

르게 축적되었으며 통계자료와 국회 공개 자료 등을 통

해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 산업재해가 집중되는 현상이 

드러났다. 산업재해 사망자 통계에서도 플랫폼 배달노

동자가 포함된 ‘운수 창고 통신업’의 사고사망자가 2022

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MoEL, 

2023; 2024; 2025a ; Nam, 2025).

그러나 플랫폼 배달노동에서는 이러한 사후보고-조

사-개선 절차가 예방활동으로 환류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사고 이후 재발방지 조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원인 규명을 토대로 개선활동을 계획, 수립,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점검할 책임 주체와 규제 단위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플랫폼 배달노동의 위험은 알고리즘 설계

와 도로 인프라와 같이 사업장 경계 밖에서 발생하고, 

노동 통제 주체 또한 여러 플랫폼, 가맹점 등으로 분산

되어 있어 단일 사업장, 사업주 중심의 사후 절차에 적

합하지 않기 때문이다(Jang et al.,2021; Jeong et al., 

2023; Choi et al., 2024). 따라서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되더라도 개선의 주체, 대상,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사후조사와 재발방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점검되기 어렵다. 실제로 플랫폼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

에서 확인된 위반 항목이 플랫폼 최초 등록시 보호구 

보유 여부 확인 등과 같이 제한된 범위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이러한 한계를 뒷받침한다(MoEL, 2021).

또한 사후조사가 예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원인 

규명에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하나 현행 데이터 체계에

서는 그 연결이 어렵다. 산재보험 통계는 사건 정의, 부

상 코드, 직종 등 결과 지표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플

랫폼 배달노동 산업재해의 선행 및 노출 지표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2025). 예를 들어 악천후 배차 여

부, 당시 기상 및 노면 상태, 조리 및 신호 대기 비중, 

운전 중 앱조작 빈도와 시간, 플랫폼･가맹점･고객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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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수신 이력, 배달 속도 분포와 같은 사고 원인의 핵심 

노출과 관련된 데이터가 부재하다. 따라서 실제 위험을 

유발한 요인이 현장 설문조사나 질적 연구로는 반복적

으로 보고되지만 행정 통계에서 원인-결과 연결을 계량

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배차, 

패널티, 프로모션과 같은 알고리즘 규칙과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운행 로그는 플랫폼 내부 데이터로만 존재하

기에 사후조사 및 예방단계에서 이 데이터에 접근하고 

점검하기 어렵다.

일부 해외에서는 이 환류의 단절을 책임의 재설계와 

정보접근의 보장으로 완화하고 있다. 2021년 스페인에

서는 라이더법을 제정하여 노동자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부터 알고리즘 규칙 및 지침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

는 알고리즘 접근권을 명시하였다(Jung, 2023). 2024

년 유럽연합에서 제정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지침에

서도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노동조건 및 안전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정보제공과 설명 책임, 데

이터 접근성 강화 등을 명시하였다(European Union, 

2024). 

결과적으로 플랫폼 배달노동 영역에서 사고 후 대응

체계는 현실과 제도의 부정합에 더하여 필수적인 데이

터의 부재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까지 이어지는 경로가 

불투명하다. 통계로 드러난 사망 증가가 플랫폼 알고리

즘 작업설계 변경이나 외부공간 안전개선 등 구체적인 

예방조치로는 연결되지 못한 채 산업재해 치료와 보상

에 머무르게 된다. 산업재해 데이터가 예방으로 이어지

기 위해서는 사후조치 책임범위의 확대와 사고 원인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플랫폼 배달노동과 산업안전보건법 사이의 

제도적 부정합을 책임주체, 규제의 적용범위, 참여와 권

리, 환류 체계의 네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산업안전보건 책

임주체 측면에서 현행 체계는 단일 사업주를 전제로 예

방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위험은 

플랫폼의 구조 아래 다양한 주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 부정합은 예방의 책임주체를 제도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규제 적용

범위 측면에서 현행 체계는 물리적 경계로 한정된 사업

장만을 규정한다. 도로, 교차로 등 외부 공간과 패널티, 

프로모션과 같은 디지털 작업공간의 위험을 규제대상으

로 포함하지 못한다. 셋째, 산업안전보건체계 참여와 권

리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절차 규정이 자세히 명

시되어 있음에도 다중 주체 구조와 외부공간 중심의 플

랫폼 노동의 특성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업안전보건관

련 의제의 참여와 권리 실효성을 구조적으로 제한한다. 

넷째,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환류 측면에서 산업재해 이

후 절차가 사업장 내부의 사업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

으며 알고리즘 데이터의 불투명성으로, 치료 보상이 진

행되더라도 예방으로 이행하는 환류 고리가 끊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제조업과 중공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해 온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적, 제도적 

성격이 플랫폼 배달노동과 구조적으로 부정합함을 보여

준다.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와 노동권을 둘러싼 법제

도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표준적고용관계의 노동자를 중

심으로 발전된 것과 같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

년 독립 법률로 제정되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틀

을 형성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재해 대

응 중심에서 산업안전보건 예방 중심 체계를 강화해 왔

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보건법의 기본 구조는 여전히 물리적으로 한정된 사업

장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ILO 제155호 및 제

187호 협약이 요구하는 포괄적 보호 원칙과 긴장관계

를 형성해 왔다(Park, 2024). 특히 현행 법체계는 단일 

사업주가 지배 및 관리하는 고정된 사업장 내부에서 발

생하는 위험을 상정하고 예방 책임과 규제 단위를 구성

함으로써 노동과 위험이 사업장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오늘날의 노동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형태와 근로관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이러한 일의 형태 변

화를 설명하는 ‘액화노동(melting labour)’개념은 표준

적 고용관계와 자영업, 종속과 독립,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가 해체되며 노동의 수행 방식과 통제 구조가 모호

해지는 현상을 포착한다(Lee, 2023). 즉, 노동이 더 이

상 명확한 고용주, 고정된 작업장, 안정적인 노동시간과 

공간에 의해 조직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플랫폼 배달노

동은 이러한 액화노동의 특성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

나는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플랫폼 배달노동에서

는 플랫폼 기업, 가맹점, 음식점, 고객 등 다수의 행위

자가 노동과정에 개입하고, 노동은 도시 전반의 외부 

공간에서 수행되며, 알고리즘 기반의 배차, 평점,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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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체계를 통해 노동이 간접적이면서도 강력하게 통제

된다. 그 결과 노동의 수행 공간, 위험 발생 지점, 책임 

귀속의 경계가 흐려지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표

준적 고용관계와 고정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예방 체계

를 구성하고 있어 변화한 노동 현실에서 충분한 실효성

을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노동과 제도 간의 비동시성은 제도 표류(policy 

drift)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Lee, 2023). 

즉, 노동의 조직 방식과 위험의 성격이 급격히 변화함에

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이에 상응하는 재구성

을 거치지 못하게 되면서 법의 형식적 존속에도 불구하

고 예방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그 효과는 의도와 다르

게 변형된다.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체계는 책임 주체

의 불명확성, 규제 적용범위의 협소성, 노동자 참여와 

권리의 실효성 약화, 사고 이후 예방으로의 환류 단절

이라는 구조적 부정합을 반복적으로 생산한다. 결국 산

업안전보건법은 제조업 중심의 표준적 고용관계를 전제

로 형성된 제도적 토대 위에서 발전해 온 결과, 오늘날

에는 플랫폼 배달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 형태에서 구

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산업안전보건

법 적용 대상에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포함하는 것을 넘

어 산업안전보건 규율의 기본 단위와 책임 구조를 변화

하고 있는 노동과 위험의 성격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설

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증진은 건강진단의 활성화, 건강진단일 유급 보장,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보건관리자 확보 등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2025년 발표

된 노동안전 종합대책 또한 이 기조를 따른다(Jang et al., 

2021; Moon et al., 2021; MoEL, 2025b). 그러나 현 

산업안전보건법과 플랫폼 배달노동의 제도적 부정합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시되는 대안들은 그 효과가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 산업안

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플랫폼 배달 노동자를 포괄하는 

제안 역시 본 논문에서 드러난 제도적 부정합이 고려되

지 않으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한편 최근에는 계약 형태나 고용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

본법안(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 입법 논의가 진행되

고 있다(National Participation Legislation Center, 

2025).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비

롯하여 차별･괴롭힘 금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

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등 보편적 권리의 원칙을 제

시하고 있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서 권리 보장의 규범

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MoEL, 2026). 하지만 일하

는 사람 기본법(안)이 선언하는 권리가 플랫폼 배달노동

의 구체적 위험 통제와 산업재해 예방으로 연결되기 위

해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제도적 부정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 규제범위, 참여절차, 

환류 체계를 개정하고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이 제정한 2024년 플랫폼 

노동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Directive (EU) 

2024/2831)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문제 

대응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해당 지침 제

12조에서 플랫폼 노동자 안전보건에 관한 플랫폼 기업

의 핵심 의무를 제시하였다(European Union, 2024). 

본 논문에서 논의된 규제범위와 관련하여, 위험성 평가 

대상에 자동화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 시스템을 명시하

고 그 평가 범위에 사고, 심리사회적, 인체공학적 위험

을 포함하도록(제12조 1항) 규정하였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이 노동자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거나 노동자를 

건강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

하도록(제12조 3장)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디지털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안전보건 규율 범위로 

포함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노동자 참여와 권

리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위험성평가 및 예방조치 과정

에서 플랫폼 노동자와 그 대표에게 정보 제공, 협의, 참

여를 보장하였으며(제12조 2항) 위험성 평가 결과가 예

방, 보호조치로 연결되도록 설계하고(제12조 1항) 폭

력, 괴롭힘을 포함한 안전보건 위험에 대비한 유효한 

신고채널 마련하는 등 플랫폼주체의 예방조치 강화(제

12조 5항)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에서 플랫

폼 배달노동과 제도의 부정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설

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플랫폼 배달노동과 산업안전보건법 사이의 

제도적 부정합이 책임주체, 규제의 적용범위, 참여와 권

리, 환류 체계의 네 영역에서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부정합은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확대를 넘

어 플랫폼 배달노동의 실제 위험 형성과 통제 방식에 

맞게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재구성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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